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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

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

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

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

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

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

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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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

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.

나.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“근로조건의 결정과 근

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”을 인사ㆍ

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

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5호).

다.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‘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

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’에서

‘사업장’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(안 제

42조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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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“근로조건의

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

불일치 및”을 “근로조건에 관한 주장(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

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)과”로 한다.
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

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 이

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

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

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

서는 사용자로 본다.

제42조제1항 중 “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

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占據하는 형태”를 “사업장을 점거

하는 형태”로 한다.
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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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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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2條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

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

第2條(定義)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

2. “使用者”라 함은 事業主, 사

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

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

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

하는 者를 말한다. 이 경우

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

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

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

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

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

어서는 사용자로 본다.

2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, 사업의

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

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

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

를 말한다. 이 경우 근로계약

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

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

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

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

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

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

서는 사용자로 본다.

3.ㆍ4. (생 략) 3.ㆍ4. (현행과 같음)

5. “勞動爭議”라 함은 勞動組合

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

(이하 “勞動關係 當事者”라

한다)間에 賃金ㆍ勤勞時間ㆍ

福祉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

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

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

5.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근로조건에 관

한 주장(인사ㆍ경영권 등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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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

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

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

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

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

紛爭狀態를 말한다. 이 경우

主張의 不一致라 함은 當事者

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

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

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

경우를 말한다.

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

정은 제외한다)과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. 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.

第42條(暴力行爲등의 금지) ① 爭

議行爲는 暴力이나 破壞行爲

또는 生産 기타 主要業務에 관

련되는 施設과 이에 준하는 施

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

設을 占據하는 형태로 이를 행

할 수 없다.

第42條(暴力行爲등의 금지) ① 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사업장을 점거하는

형태--------------------.

② ∼ ④ (생 략) 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
